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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감사실시 개요감사실시 개요감사실시 개요....

감사목적감사목적감사목적감사목적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고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시스템의 체계화합리화,

및 이용자 보호기능 강화를 통한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통신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하였다.

감사대상기관감사대상기관감사대상기관감사대상기관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4 결정하는

구 정보통신부 본부의 이동통신요금 인가 시스템 및 구 통신

위원회의 영업보고서 검증 시스템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불공정행위 규제 시스템도 감사하였다.

감사범위감사범위감사범위감사범위 중점중점중점중점 이번 감사에서는 년부터 년 말까지 이동통신요금2001 2006

의 원가와 수익구조 흐름을 살펴본 후 개별 요금제 결정 과정

및 내용의 합리성을 조사하여 인가 제도의 개선 여지를 확인하였

다.

또한 구 통신위원회 불공정행위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감사기간감사기간감사기간감사기간 인원 등인원 등인원 등인원 등 부터 같은 해 까지 감사인원 명을 투입2007. 10. 8. 11. 2. 7

하여 감사하였다 그리고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 ㆍ

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감사위원회의의2008. 4. 24.

의결로 주의요구 등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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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와 같은 법 시행규29

칙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19 2 1)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에 대하여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의 과금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이동통신회사와 이(

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간에 이동통신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정서)을 인가하고, 와△△△

□□□ 등 개2 업체에 대하여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신

고수리하고 있다.

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 이동통신 개 업체의 이동전화서비스3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수리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

조 제 항에 따라 제출된6 이용요금의 기본료 사용료, 통화료( ) 등의

산정근거를 참고하여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29 3

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인가하고 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에는 같은 법 제 조의 규정에3 따라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동전화서비스 통화료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2)가 상호접속3)

1)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2)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 간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가능
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 ,



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 접속통화

료4)를 정산5)하기 위해 통화량을 집계할 때에는 이용자의 회1

통화량을 초 단위로 측정하여 합산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0.1 ,

게 실제 사용시간에 가장 부합하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

화시간에 대한 과금( )課金 단위를 될 수 있는 한 짧게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년 월 이용자의 통화료 과금단1996 12

위 시간을 초로 설정한10 ○○○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인

가6)한 이래 년 월 현재까지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2007 11 ,

위 개3 이동통신 업체가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용자의 회 통화 사용량을 초 단위1 10 도수(1 )로 집계(예를 들

어 사용시간이 초일11 경우 사용량은 도수2 )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통화료 정산체계와

이용자 통화료 과금체계를 비교하면 위 개 이동통신 업체에서는3

이용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하면서 통화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

않은 평균 초 가량 전체 요금부과된 통화건수에서 미사용시5 [

간 예를 들어 초 통화 시 통화량은 도수 미사용시간은 초( 33 4 , 7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의 통화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

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 개 이동통신 업체는, 3 표 이동통신 사[ 1] “ 3 당기

순이익 현황 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년간 조” 2002 2006 5 11

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보1,174

상률이 년의 경우 내지 에 이르고 있어 요금2006 123% 103%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4) 전화계망 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간에 수수되
는 통신망의 이용대가

5)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산정된 접속통화요율에 통화량을 곱하여 산출

6) 도수를 초 단위로 한 결과 미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수입1 10 낙전수(=
입)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된 것으로 보임

7) 년 기준 낙전수입 분을 제외하더라도 이통 사의 세대 통신 부분 초과이2006 3 2
익 영업수입 총괄원가( - )은 조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1 2,264



표표표표[ 1][ 1][ 1][ 1] 이동통신 사 당기순이익 현황이동통신 사 당기순이익 현황이동통신 사 당기순이익 현황이동통신 사 당기순이익 현황3333

금액단위 억 원(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년년년년2002200220022002 년년년년2003200320032003 년년년년2004200420042004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년년년년2006200620062006

○○○○○○○○○○○○ 15,110 19,430 14,950 18,710 14,470

△△△△△△△△△△△△ 5,322 4,074 2,839 5,470 4,117

□□□□□□□□□□□□ 726 803 292 2,481 2,380

계계계계 21,15821,15821,15821,158 24,30724,30724,30724,307 18,08118,08118,08118,081 26,66126,66126,66126,661 20,96720,96720,96720,967

자료 이동통신 개 회사 결산보고서 재구성: 3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 초(0.1 )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

의 과금단위 초(10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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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내 용내 용내 용

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서비스데이터통신서비스1.1.1.1.

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

구 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와 같은 법 시행29

규칙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19 2 8) 중 시장점유율

이 가장 높은 ○○○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동통신회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간에 이동통신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

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정서)을 인가하고, △△

△와 □□□ 등 개 업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신고수2

리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제 호 일부2001. 1. 16. 6360 ,

개정 2002. 법률 제 호12. 26. 6656 ) 제 조 제 항과 제 조3 3 29

제 항3 제 호1 ,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2

공정타당성 여부 및 요금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

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개 이동통신업체가 당초 도수3 1 초(10 )당 평상“ 원할17 /

인 원 심야 원 으로 과금하는 시간12 / 8 ” “ 서킷( )단위 데이터통신

서비스 요금제” 이하 기존 요금제 라 한다( ‘ ’ )를 운용하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 3. 30. ○○○는 당시 주요 서비스망

8)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인 IS-95A/B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통신망(CDMA2000-1X

망, 망EVDO )의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패킷1 (0.5KB, 512byte)당

텍스트서비스는 원 멀티미디어서비스는 원으로 하는6.5 , 2.5

용량“ 패킷( )단위 데이터서비스 요금제” 이하 신설 요금제( ‘ ’

라 한다)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인가하

여 줄 것을 구 정보통신부에 요청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위 이용약관을 인가할 당시인 년 월에2001 4

는 이미 망CDMA2000-1X 전송속도( 153.6kbps)이 상용화되어 서

비스9)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신설 요금제를 적용하게

될 위 통신망의 전송속도 등을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요금의 적

정성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가 위 통신망보다 속도가 느린 망IS-95A/B 전송속(

도 9.4kbps)에서의 데이터양과 시간과의 관계를 실측하여 작성 제ㆍ

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신설 요금제 텍스트 원 멀티미( 6.5 ,

디어 원2.5 )가 기존 요금제 초당 평상 원할인 원심야(10 17 / 12 / 8

원) 대비 약 수준69% 10)으로서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신설

요금제를 그대로 인가하였다.

그리고 △△△와 □□□에서도 ○○○와 같은 수준의 용량단위

요금제를 신고11)하여 년 월 현재 위 개 이동통신업체에2007 11 3

서는 전송속도가 빠른 통신망 망[CDMA2000-1X 전송속도(

153.6kbps), 망EVDO 전송속도( 2.4Mbps) 에 대하여는 위 용]

량 패킷( )단위 신설 요금제를 적용12)하고 전송속도가 느린 통

9) 년 월 당시 망에는 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었2001 4 CDMA2000-1X 4
음

10) ○○○에서 망을 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실IS-95A/B 2001 2 1 21
측한 결과 패킷 당 환산요금이 원이므로 문자정보 원은1 (512byte) 9.4 6.5

수준69%

11) △△△와 □□□에서는 각각 년 월 년 월 문자정보 원 멀티미2001 5 , 2001 7 6.5 ,
디어 원인 용량단위 데이터서비스 요금제를 신설2.5

12) 년 용량단위 요금제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이 인하되어2001 2007
년 월11 현재에는 용량단위 데이터서비스 요금제는 문자정보 원 소용량4.55 ,
음악앨범 등( ) 원 대용량1.75 , 영화 등( ) 원이고 시간단위 요금제는 평상 원0.9 , 15 /
할인 원심야 원임12 / 7



신망 망 전송속도[IS-95A/B ( 9.4kbps)]에 대하여는 시간 서킷( )단

위 기존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실제 망에서의 데이터양CDMA2000-1X

과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신설 요금제의 적정요금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해 위 관서로부터 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13)자료

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음악파일 내려받기[ 1] “ 시험 결과 에서와 같”

이 용량이 3,918KB 패킷(7,836 )인 음악파일을 내려받는데 평균

초가244 소요되어 초당 패킷을 내려10 313.44 받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년 당시 기존 요금제2001 시간단위 요금제( )

와 같은 수준의 용량단위 요금을 산출해보면, 당시 시간단위 요금

이 초당10 원15.22 가중평균한 요금( )이고 망CDMA2000-1X

에서는 초당10 패킷이 전송되므로 패킷에314.44 1 원0.05

원 이(15.12 /313.44) 적정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어 현행 신설

요금제의 요금 수준이 적정요금보다 문자정보 패킷당(1 4.55

원 는 배 소용량 멀) 91 , 티미디어 패킷당 원 는 배 대(1 1.75 ) 35 ,

용량 멀티미디어 원 는 배(0.9 ) 1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표표표[ 1][ 1][ 1][ 1] 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 결과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 결과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 결과음악파일 내려받기 실험 결과

망의 종류망의 종류망의 종류망의 종류 음악파일 용량음악파일 용량음악파일 용량음악파일 용량
과금단위 패킷과금단위 패킷과금단위 패킷과금단위 패킷( 1))( 1))( 1))( 1))

내려받는 시간내려받는 시간내려받는 시간내려받는 시간
과금단위 도수과금단위 도수과금단위 도수과금단위 도수( )( )( )( )

도수당 패킷 수도수당 패킷 수도수당 패킷 수도수당 패킷 수

CDMA2000-1X 3,918KB
(7,836)

초244 2
)

(25)
313.44313.44313.44313.44

주 를 패킷으로 함: 1) 0.5KB(512byte) 1

2) 날짜와 시간을 달리하여 음악파일 내려받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회 측정 초 초 초 하여 평균한 값3 (250 , 240 , 243 )

출처 구 정보통신부 자료 등 재구성:

13) 문자정보의 경우에는 용량이 작아 약 패킷( 9 ) 너무 짧은 시간) 약 초( 0.1 )
에 전송이 되고 대용량 멀티미디어, 동영상 등( )의 경우 용량이 많아 약( 100MB)
너무 오랜시간 약 시간 분( 1 44 )이 소요되므로 분이 소요되는 음악파일4 5～
로 실측



화상전화서비스화상전화서비스화상전화서비스화상전화서비스2.2.2.2.
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요금제 관련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수익에서 데이터통신서비스가 차지, 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대14)됨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이 가중15)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 관서에서는 시간(서킷)단위로 운용해오던 ○○○의 데이

터서비스 요금제 초당 평상시 원 할인시 원 심야(10 17 / 12 / 8

원)를 위 항 의“1 ” 내용과 같이 년 월 시간단위에서 용2001 4

량 패킷( )단위 요금제(1패킷당 텍스트서비스 원 멀티미디어서비6.5 ,

스 원2.5 )로 변경 인가한 이후 년 월 데이터서비스 요금2002 5

제 안에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체계를 도입16) 멀티미디어서비스 요금(

과같은 패킷당1 원1.5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인가하였다.

위 관서에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해 심사할 때에는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29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독과점, 시장

구조임을 고려하여 요금이 높아졌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 적정성이 인정되었을 때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년 월2002 5 ○○○가 위 항 의 내용과 같이 부“1 ”

당하게 높게 인가된 데이터통신서비스 요금 중 멀티미디어서비

스 요금 패킷당 원(1 1.5 )을 기초로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을 패킷에1

원으로1.5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그대로

인가하였다.

그리고 년 월2003 6 ○○○가 위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체계를 데이

터통신서비스 요금체계에서 분리하여 용량단위 요금제 패킷(1

14) ○○○의 경우 년 이동전화수익 조 억 원의 억 원 에 해2001 6 2,417 5%(2,968 )
당하던 데이터통신서비스 수익이 년에는2006 28.5% 조 억 원 조(2 7,340 / 9 6,050
억 원)까지 급증

15) 위에서 실험한 음악파일 내려받기 결과를 토대로 요금수준을(3,918KB)
비교해 보면 년 원 원 도수 통화량 도수 이던 요금2001 381 [15.22 /1 × (25 )]
이 년 월 현재에는 원 원 패킷 전송량 패2007 11 13,713 [1.75 /1 × (7,836
킷 에 이르는 실정)]

16) △△△의 경우에도 년 월 이전에 데이터서비스 요금제 안에 화상전2002 8
화 요금제를 도입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당 원1.5 )를 다시 시간단위 요금제 초당 평상시 원할인시(10 400 /

원200 )로 환원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변경신청을 하자 위,

변경요금은 초당 비할인 원인 기존의 년 시간단위 요금10 17 2001

에 비해 원383 정도 과도하게 높은데도 이를 그대로 인가17)하

였다.

그 결과 표 데이터통신 및 화상전화서비스 요금 수준 변[ 2] “

경 과정 과 같이 사실상 년 초당 평상시 원이던 요” 2001 10 17

금이 두 차례의 과금단위 변경 시간단위 용량단위 시간단위( )→ → 을

거친 년 월에는 평상시 원으로 배나 높아졌고2003 6 400 23.5 ,

년2007 월 현재 초당 원으로 요금이 인하되었어도11 10 30

년 대비 배나 높은 수준이다2001 1.76 .

표표표표[ 2][ 2][ 2][ 2] 데이터 및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 수준 변경 과정데이터 및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 수준 변경 과정데이터 및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 수준 변경 과정데이터 및 화상전화 서비스 요금 수준 변경 과정

시간단위시간단위시간단위시간단위
요금요금요금요금 초당초당초당초당(10 )(10 )(10 )(10 )

용량단위용량단위용량단위용량단위
요금요금요금요금패킷당패킷당패킷당패킷당( )( )( )( )

화상전화화상전화화상전화화상전화
요금 도입요금 도입요금 도입요금 도입

화상전화화상전화화상전화화상전화
요금 분리요금 분리요금 분리요금 분리

년년년년2007200720072007
월월월월11111111

원 초원 초원 초원 초17 /1017 /1017 /1017 /10 원 패킷2.5 /1 원 패킷1.5 /1 원 초원 초원 초원 초400 /10400 /10400 /10400 /10 원 초원 초원 초원 초30 /1030 /1030 /1030 /10

년 월(’01 4 ) 년 월(’02 5 ) 배배배배23.523.523.523.5 (’ 년 월03 6 ) 배배배배1.761.761.761.76

자료 구 정보통신부 자료 재구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하거나 신고수리할 때에는 요금수준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인가된 데이터서비스 및 화상,

전화서비스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7) 양 방향인 화상전화서비스의 전송속도가 이고 당시 패킷 당64kbps 1 (512byte)
요금 원을 고려하여 초당 적정요금 수준을 원으로 산출한 후 그 수1.5 10 465 62%
준으로 요금을 감면하여 초당 평상 원할인 원으로 인가10 400 / 200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관련 규제 부적정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관련 규제 부적정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관련 규제 부적정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관련 규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사업자18)가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 이하 단말( ‘

기보조금 지급 이라 한다’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36 4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

하여 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와 기간통신18 ②

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6

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위탁한 대리점에게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고 대리점은 이를 받아 고객 주로(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에게 불법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원가에 산입되어 모든 가입자 불법 단말기보조금을 지급(

받지 않은 가입자 포함)에게 부과되는 요금에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판매촉진비 지출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2006-47 ) 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서 판매촉진비는 시장32 2 3 .

18) 이동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에 속하고 그 대표적 사업자로는 ○○○주식회

사 주, ( )□□□ 및 주( )△△△이있음



경쟁여건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

고, 구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설정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 )를 과도하게 지급한

후 불법으로 단말기보조금 비용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설혹

불법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한선을 넘는

과도한 부분은 이를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요금에 전가시켜 보전

받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년 월 현재까지 전기통신사업2007 11

회계분리기준 에 따른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일부 대리점의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한 후 과징금 부과조치만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표 이동통신사별 판매수수[ 1] “

료 지출 현황 과 같이 매년 판매수수료 지출을 크게 늘리고”

년의2007 경우를 보면 판매수수료 계 조 억 원을 각4 1,613

대리점에 지급하며 이를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재원으로 활

용하도록 정책표 까지 배포하는 등 요금인하보다는 단말기‘ ’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확보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19)

표표표표[ 1][ 1][ 1][ 1] 이동통신사별 판매수수료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수수료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수수료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수수료 지출 현황

금액단위 억 원( : )

판매

수수료

구분
2004 2005 2006 200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9,226 38% 10,236 11% 10,405 2% 17,613 69.3%

△△△ 7,181 58% 7,212 0% 8,121 13% 12,393 52.6%

□□□ 3,854 108% 4,714 22% 7,255 54% 11,607 60.0%

합계 20,261 54% 22,162 9% 25,781 16% 41,613 61.4%

그리고 그림 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 “2004 2007～

지출 현황 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매년 계 조 억” 2 5,843

원 조 억 원 규모의 판매촉진비5 1,144～ 20)를 지출하고 있

19)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에 각종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 를( ) 지급하고, 총

괄대리점은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 를( )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에 사용할 경

우의 단말기 출고가 대비 공급가액 지침인 ‘정책표’를 작성하여 대리점 등

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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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그림그림그림[ ][ ][ ][ ] 년년년년2004~20072004~20072004~20072004~2007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지출 현황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지출 현황

또한 표 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 2] “2007

황 과” 같이 년 판매촉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살펴보면2007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조 억 원5 1,144 영업비의( 29.7%)21)을 지

출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1998

영업비의( 12%)22)보다 정도 높은 조 억 원을 과다17.7% 3 492

하게 지출하였으며,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되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표표표[ 2][ 2][ 2][ 2] 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년 이동통신사별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 현황2007200720072007

금액단위 억 원( : )

20) 이동통신사 영업보고서 중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 외 판촉비를 합산하① ②

여 계산한 수치이고 합법 단말기보조금 마일리지멤버쉽 등 고객서비스, ,③ ④

기능비용 및 기업이미지 광고기능비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음.⑤
21) 년 한 해 영업비 대비2007 , 31.4%○○○ 과다(19.4% ), 20.5%△△△ (8.5%

과다), 40.6%□□□ 과다(28.6% )의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포함( ) 지출

22) 월 전기통신서비스 회계제도 개선반 활동 보고서1998. 12 “ ” 구 정통부에(

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제 편 바람직한 적정요금 산정기준의 정립 제 장 전기통신요금 산정3 . 5

기준 내용

27 1

1 4 4

1 9 6

1 1 0

4 8 6 26 6
8 6

13 0

2 74 2 5 8

34 4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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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금 액금 액금 액 ) △ △ △△ △ △△ △ △△ △ △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 □ □ □□ □ □□ □ □□ □ □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 전 체전 체전 체전 체 (금 액금 액금 액금 액 )

(비 율비 율비 율비 율 ) △ △ △△ △ △△ △ △△ △ △ (비 율비 율비 율비 율 ) □ □ □□ □ □□ □ □□ □ □ (비 율비 율비 율비 율 ) 전 체전 체전 체전 체 (비 율비 율비 율비 율 )

(영 업 비  대 비  비 율 )(영 업 비  대 비  비 율 )(영 업 비  대 비  비 율 )(영 업 비  대 비  비 율 )



이동통신 셀룰러이동통신 셀룰러이동통신 셀룰러이동통신 셀룰러( , PCS)( , PCS)( , PCS)( , PCS) ○○○○○○○○○○○○ △△△△△△△△△△△△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영업비용.① 86,318 53,697 32,090 172,105

지출 판매촉진비.② 광고선전비(

포함)
27,115 11,003 13,026 51,144

적정 판매촉진비.③ (= x 12%)① 10.358 6,443 3,851 20,652

과다지출 판매촉진비.④ (= - )② ③ 16,757 4,560 9,175 30,49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에 판

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미비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미비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미비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 미비

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15 1

항 각 호 및 제 조 제 항 및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위반행28 1 2 1

위에 대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64 1

에 따라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위 법 제 조 제 항64 1 및 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정지처분2

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한도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분의 이하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100 3 ‘

인 부과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사업정지에 상응하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법 시행령에 구체적‘

인 부과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업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부과에대하여

위 법 시행령 제 조 제21 항 별표1 [ 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

액 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매출액의 분의 이하 내지100 3

분의100 1 이하로 과징금 부과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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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면서23) 표 과 같이 합리적[ 1]

인 사유 없이 법령상 기준 상한액의 수준에 해0.05% 51.98%～

당하는 과징금을사업정지처분대신차별적으로부과하였다.

표표표표[ 1] ’[ 1] ’[ 1] ’[ 1] ’ 년 이후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년 이후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년 이후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년 이후 사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04040404

부과일부과일부과일부과일 위반내역위반내역위반내역위반내역 사업자사업자사업자사업자 상한액상한액상한액상한액(A)(A)(A)(A) 부과액부과액부과액부과액(B)(B)(B)(B)

상한액 대비상한액 대비상한액 대비상한액 대비

부과액부과액부과액부과액

비율비율비율비율(B/A)(B/A)(B/A)(B/A)

’04.10.29.
사업정지명령 불이행

사업정지기간 중(
신규모집행위)

○○○ 억 원1,730 억 만 원2 7,100 0.16%

△△△ 억 원413 억 만 원2 3,100 0.56%

□□□ 억 원174 만 원800 0.05%

◇◇◇ 억 원41 만 원1,200 0.29%

’04.11.25.

시정명령불이행
이동전화가입서류 미구비( )

□□□

억 원174 억 만 원1 7,000 0.98%

시정명령 불이행
이동전화요금제 부당안내( )

억 원174 억 만 원5 1,000 2.94%

’06.01.03. 시정명령 불이행
이동전화 재판매( )

◇◇◇ 억 원54 억 원28 51.98%

2004. 10. 29. ○○○ 등 개통신사업자에게사업정지기간중신규모집행위를이유로4
법령상상한액의 까지차별적으로부과0.05%~0.56%
2004. 11. 25. □□□에게 이동전화가입서류미구비 이동전화요금제부당안내에대한‘ ’, ‘ ’
시정명령위반을이유로법령상상한액은 억원으로동일한데도 억 만원과 억174 1 7,000 5

만원으로각각다르게부과1,000
2006. 1. 3. ◇◇◇의이동전화서비스재판매관련시정명령불이행을이유로법령상
상한액의 인 억원을부과51.98% 2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에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3) 구 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하여 구 정보통
신부장관에게 과징금 부과 안 를 통보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통보받은 심의( )
결과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구 통신위원회 회의결과에도 과징금
부과 사유 과징금 부과금액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내역을 알 수,
없음.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단말기구입비용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단말기구입비용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단말기구입비용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단말기구입비용지원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업무처리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통신위원회 사무국에서 통신단말장치 이하 단말기 라( ‘ ’

한다)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 차 통신위원회 회의에 서2006. 4. 17. 128

울특별시 ◎◎구 주식회사○○○ 등 4개사24)가 부2006. 3. 7.

터 같은 해 사이에 전기통신4. 13. 사업법 제 조의 를 위반36 4

하여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이하 차‘128 위반행위 라’

한다 에) 대하여 같은 법 제 조 및37 제 조의 에37 2 따라 억233

만 원의9,407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 통신위원회는 같은 날 위 개사에 단말기의 구4

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

과 함께 계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08 .

그러나 위 개사는 위 위원회로부터 위와 같4 2006. 4. 17.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중지하지 아니하

고 같은 해 월과 월에 연속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5 6 .

한편 위 위원회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 2006. 4. 17.

원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구 통신위원회 내부(

규정, 이하 이 사건 기준 이라 한다‘ ’ .)을 개정하여 제 조 및6

별표[ 2] .Ⅱ 제 호에서 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4 ‘

통신부 또는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

료하지 않고 월( )月 연속하여 반복한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24)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 ◎◎◎



분의 에 해당하는100 20 금액을 추가 가산’ 이하 의무적 가( ‘

중 이라 한다’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사무국은 위 개사가 위와 같이 차 시정명령에4 128

도 불구하고 년 월 월 월2006 5 6～ ( )月 연속적으로 단말기보조

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행위 이하 차 위반행위 라 한다 에( ‘130 ’ .)

대하여 제 차 통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시정2006. 6. 18. 130

조치안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과징금에 분의 에 해당100 20

하는 금액을 가중하여 위 위원회에서 위 개사에 계4 1,033

억 만 원까지9,80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무국은 이 사건 기준 의무적 가중을 하지 않은 채

계 억 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861 6,500

시정조치안을 작성한 후 이를 상정하였고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시정조치안에서 제시된 기본과징금에서 일부를 감액한 후

과징금 계 억 원732 25)을 부과하도록 의결하여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위원회는 표 과징금 과소 부과액 산출내용 과[ ] “ ”

같이 위 가중사유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과징금 계 억878

만 원4,000 보다 억 만 원이 적은 계 억 원의 과146 4,000 732

징금을 부과하여 위 개 사업자들은 바로 직전의 차 시정명4 128

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위법

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규정과 달리 가볍게 처벌

되었다.

표표표표[ ][ ][ ][ ] 과징금 과소 부과액 산출내용과징금 과소 부과액 산출내용과징금 과소 부과액 산출내용과징금 과소 부과액 산출내용

금액단위 천 원( : )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기본 과징금기본 과징금기본 과징금기본 과징금 의결 과징금의결 과징금의결 과징금의결 과징금

차액차액차액차액(B-A)(B-A)(B-A)(B-A)당초당초당초당초

시정조치안시정조치안시정조치안시정조치안

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

가중 적용가중 적용가중 적용가중 적용

당초 의결당초 의결당초 의결당초 의결

(A)(A)(A)(A)

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의무적 조정

가중 적용가중 적용가중 적용가중 적용(B)(B)(B)(B)

○○○ 49,052,000 58,862,400 42,600,000 51,120,000 8,520,000

□□□ 16,324,000 19,588,800 15,000,000 18,000,000 3,000,000

△△△ 16,006,000 19,207,200 12,000,000 14,400,000 2,400,000

◎◎◎ 4,783,000 5,739,600 3,600,000 4,320,000 720,000

합 계 86,165,000 103,398,000 73,200,000 87,840,000 14,640,000

당초 의결“※ (A) 에 의무적 가중” 을 하여(20%) 의무적 조정 가중적용“ (B) 을 산정”

25) 사무국에서 올린 기본과징금에 의무적 가중은 하지 않고 임의적 가
중감경을 한 후 다시 일정액을 감경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과징금 부과 시 가중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①

시정조치안을 작성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②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

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제척사유가 있는 위제척사유가 있는 위제척사유가 있는 위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부적정원의 심의의결 참여 부적정원의 심의의결 참여 부적정원의 심의의결 참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확

보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 또는 위원42

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한 자문 고문· ·

등으로 있는 경우 위원은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고 또· ,

한 위원은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표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소속 사무국 심판관리부서에서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참석예정인 위원들의 제척사유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 및 해당 위원에게 보고하여

제척사유 해당 여부가 의심되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구 통신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 전에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

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령집 을 제시할 뿐 심의 의결 전에 제척사‘ ’ ㆍ

유 해당여부 조사 등 제척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당시 위원장 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법무법인 이 일부 통신사업자들△△△

등[ , , , ]㈜◇◇ ◎◎㈜ ㈜▷▷ ☆☆㈜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에 있는데

도 별표 위원장 취임 후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 ] “ △△△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 과 같이 위 통신사업”

자들이 당사자 피심의인 또는 신고인( )로 있는 안건 건의 심의의41

결에 제척되거나 이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채 참여하게

되어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

다.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척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별표별표별표[ ][ ][ ][ ]

위원장 취임 후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위원장 취임 후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위원장 취임 후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위원장 취임 후 과 법률자문 등 계약관계 있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심의의결 현황△△△△△△△△△△△△

순번순번순번순번 일자일자일자일자 안건번호안건번호안건번호안건번호 피심인피심인피심인피심인
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 )( )( )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 )( )( )

안건명안건명안건명안건명

1

2006. 12. 18.

2006-20 ○○○ - 주 의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적발된 위반( ) 2005◎◎◎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 )

2 2006-23 ♤♤♤ -
주 의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적발된 위반( ) 2005♤♤♤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 2006-24 ▽▽▽ -
주 의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적발된 위반( ) 2005▽▽▽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 )

4 2006-31 ♧♧♧ - 주 의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적발된 위반( ) 2005♧♧♧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안( )

5 2005-134 ○○○ - 의 회계연도 회계분리지침서 검토결과에 따른2006◎◎◎㈜
수정요구 안( )

6 2005-137 ♤♤♤ - 의 회계연도 회계분리지침서 검토결과에 따른2006㈜♤♤♤
수정요구 안( )

7 2005-138 ▽▽▽ - 의 회계연도 회계분리지침서 검토결과에 따른2006▽▽▽㈜
수정요구 안( )

8 2005-145 ♧♧♧ - 의 회계연도 회계분리지침서 검토결과에 따른2006♧♧♧㈜
수정요구 안( )

9 2006-149 ♤♤♤ -
주 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0 2006-150 ♤♤♤ -
주 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1 2006-152 ♤♤♤ - 주 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2 2006-153 ▽▽▽ - 주 과 주 의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 ) "--TV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3 2006-154 ○○○ ♤♤♤
주 의 지능형 상호접속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SMS◎◎◎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4

2007. 1. 22.

2007-1 ○○○ ♤♤♤
주 의 지능형 상호접속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SMS◎◎◎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5 2007-2

♤♤♤

- 주 의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 )

16 2007-3 - 와 방송의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
관현 협정 인가 안( )

17 2007-4 -
와 의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

협정 인가 안( )

18 2007-5 -
와 의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

협정 인가 안( )

19

2007. 2. 28.

2007-10 ♤♤♤ - 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20 2007-11 ▽▽▽ - 주 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
대한 시정조치 안( )

21 2007. 3. 26. 2007-19 ○○○ -
와 간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 ㈜

인가 안( )



순번순번순번순번 일자일자일자일자 안건번호안건번호안건번호안건번호 피심인피심인피심인피심인
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 )( )( )( )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 )( )( )

안건명안건명안건명안건명

22

2007. 4. 23.

2007-34 *** - 주 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23 2007-37 ♤♤♤ -
주 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24

2007. 5. 28.

2007-38 ♤♤♤ --- 주 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 관련 손해배상 재정( )♤♤♤
기간연장 안( )

25 2007-39 ▽▽▽ --- 에 대한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위약금 반환 재정 안( )▽▽▽㈜

26

2007. 7. 9.

2007-40 *** --- 과 간 재정기간 연장 안#@# ( )◎◎◎㈜

27 2007-41 ♤♤♤ ---
주 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단 관련 손해배상 재정( )♤♤♤

안( )

28 2007-42 ▽▽▽ -
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화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29 2007-43 ♤♤♤ ###, ***
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0 2007-44 @@@ ###, *** 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1

2007. 8. 20.

2007-45 ♤♤♤ - 의 시내전화망과 한국 의 인터넷 전화망 간$#$#$㈜♤♤♤ ㈜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인가 안( )

32 2007-46 *** -
의 이동전화계망과 한국 의 인터넷전화망 간$#$#$◎◎◎㈜ ㈜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인가 안( )

33 2007-47 ♤♤♤ ###, ***
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4 2007-48 $$$ ###, *** 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5

2007. 9. 17.

2007-49 ***, ♤♤♤ - 와 간 재정기간 연장 안( )◎◎◎㈜ ㈜♤♤♤

36 2007-50 ▽▽▽ - 의 디지털전화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7 2007-51 *** ♤♤♤
의 국제로밍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8 2007-52 *** -
의 번호이동 가입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 )

39 2007-54 ♤♤♤ - 의 번호이동 가입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 )

40 2007-55 ♤♤♤ ###, *** 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41 2007-56 $$$ ###, ***
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이용약관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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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조사업무 관련조사업무 관련조사업무 관련조사업무 관련1.1.1.1.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법 제 조의 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법 제 조의36 3 36 4

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같은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한 후 같은36 5

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37 37 2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구 통신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불법보조금 지급 사실을 인

지하여 2004. 1. 8. 위 개 통신사업자에게 각각 사실조사 통4

지서를 송부하였다.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2003. 4.

30. 제정 구 통신위원회, ) 제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 통신위원4

회 사무국은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신고

또는 사실조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므로 위 관서는 사실조사26)를 공정하게 실시한 후 조사

보고서 및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구 통신위원회 회의에 상정

하여야 하고 임의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실조사 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는 간 호가조사2004. 1. 8. 13.～ 27) 결과 □□

26) 구 통신위원회는모니터링호가조사 시장조사( , )을하여위법사실을인지하고 현장조사,

를 하여 이를 토대로 과징금 등을 부과 따라서 위 업무처리 규정 제 조에. 4

서 말하는 사실조사의무는 현장조사의무를 말함.



는□ 그 위반금액이 등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작○○○

다28)는 이유로 임의로 사실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 차 통신위원회2. 23. 100 29) 회의 결과를 아래

의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내용( ) 와 같이 언론사에 배포”

하면서 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

으면서도 마치 사실조사결과 는 보조금 지급행위를 하□□□

지 않고 법질서를 잘 지켜서 제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

포하였다.

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내용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내용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내용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내용 제 차 회의결과제 차 회의결과제 차 회의결과제 차 회의결과(2004. 2. 23. 100 )(2004. 2. 23. 100 )(2004. 2. 23. 100 )(2004. 2. 23. 100 )

통신위원회는 금년 월 일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서1 1

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월 일 이동전화 사 임원1 6 4

간담회를 갖고 법질서 준수를 당부하면서 위반사례 재발시에는 엄중

조치할 것임을 경고하고 월 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바 있음1 8

조사착수 이후 주간은 위법행위가 상당히 감소했으나 그 후- 1 2 ,～

□□□을 제외한 이동전화 사가 또 다시 보조금 지급행위를 지속3

함에 따라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은 통신위 조사착수 이후 시장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여 비교적

법질서를 잘 지킨 점이 인정되어 이번조치에서 제외한 반면 ....

그 결과 당초 동일 시기에 조사된 등 개 통신사업자3○○○

는 제 차 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을 사유로 과100

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반면 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

하였는데도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

27) 구 통신위원회 내부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하여 대리점에 방문한 후 불법보조

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조사 는 대리점이 없어 호가조사 불(☆☆

가)하는 것 시장. 모니터링의 성격을 띠고 제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서의 사실조사 현장조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8) 평균위반가액 ○○○ 원17,065 , △△△ 원16,274 , □□□ 원8,106

29) ○○○, △△△ 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억 원, 217 ,◇◇◇

억원75 ,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41



조사결과 처리조사결과 처리조사결과 처리조사결과 처리2.2.2.2.

업무 관련업무 관련업무 관련업무 관련

위 관서는 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방2005. 7. 12. ▽▽

송주식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 방송주식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기준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제 조 제 항10 2

의 규정에 따르면 구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조사보고서 검토과

정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

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절차

를 종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33 2)는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공표명령같은 법 제 조 제 항( 37 1 )을 하여야 하고 금지행위,

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37 1 7 ) 이를 임의로 조사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 위약금 반환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채 위 업체가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고 과거, ㈜◈◈의

유사 사례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종결 처리하였다.

의 유사 사례의 유사 사례의 유사 사례의 유사 사례㈜◈◈㈜◈◈㈜◈◈㈜◈◈

제 차 통신위원회 의결115 (2005. 4. 25.) 의 초고속인터넷: ㈜◈◈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관한 건

모뎀임대 위약금 산정기준을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고 이용약관상 부당한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또한 명확하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에게 공시

시정명령( )

그 결과 위 위약금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30)을 납부한

명은 위 방송사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전기5,461

30)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당시 조사하지 않아 금액 특정 곤란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통신사업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같은33 2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조치 등을37 1 8

통한 구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전

기통신사업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대상에서 제외하

거나 사실조사 후 이용자의 이익 침해 여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실익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사종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통신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부적정통신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부적정통신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부적정통신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기

통신사업자 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재정

( )裁定 등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를 개최운영하고 그 회의 결

과를 작성관리하고 있다.

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7.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6. 20191 ) 제 조의 규정에8

따르면 공공기관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명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상정안건, , ,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

리하도록 되어 있다.31)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37

구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대립되는

이해관계 조정 등 규제조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회의를 개

최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내용의 기록보존을 통해 통신위원회 운영의 공

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회의 참석자의 발

언요지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실질적인 회의 내용을 알 수

31) 위 개정 법률 시행령 제 조의 회의록 작성대상에 개별법2007. 7. 26. 18 ‘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를 명시’
함으로써 회의록 생산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위원회 운영규정 제 조16

회( 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

위원 등 형식적인 사항만 정리한 회의결과록을 작성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상정안과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회의결과록에는 대부분 그 사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적인

고려 등 대략적인 사유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 어떠한 논의를

거쳐 당초 상정안과 다른 의결을 하게 되었는지 가중감경 범,

위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게 되

어 있었다.

당초 상정안과 위원회 심의의결당초 상정안과 위원회 심의의결당초 상정안과 위원회 심의의결당초 상정안과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다른 사례내용이 다른 사례내용이 다른 사례내용이 다른 사례

통신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 시스템 등 개사에 대하여 당초 사무국2004. 7. 5. 104 ** 6 에

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개사에 대하여는3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사에 대하여는 감경하는 것으로 의결3

또한 구 통신위원회 제 차 회의에서는, 2004. 6. 7. 103 ○○○

등 개사의4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업

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2007. 9. 14. 227

의 것) 제 조 제 항 별표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11 1 1 “

등의 처분기준 에서” 규정한 행정처분기준 개월 보다 감경한(3 )

사업정지처분(○○○ 일40 , △△△ 일30 , □□□ 일30 , ◎◎◎ 20

일)을 하도록 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작성한 회의결과록만 보아서는 어떠한 논의를 거쳐

감경하였는지, 그리고 업체별로 각각 다른 감경일수를 적용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차 통신위원회 회의에서2005. 11. 28. 122 ◎◎◎에 대

하여 당초 상정된 사업정지 건의안을 이용자 불편 기타 공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억 원 부‘ 28

과 로 변경’ 하는 건의안을 의결한 경우와 같이 사업정지처분 대

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논의를 거

쳐 부과금액을 산정하였는지 회의결과록 내용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되어 있어 구 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의 투명성 심의,

의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 실질적인 회의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감감감 사 원사 원사 원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년부터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2002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 호( 118 )에 따라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규제 대상기관에규제 대상기관에규제 대상기관에규제 대상기관에1.1.1.1.

민간근무 휴직자민간근무 휴직자민간근무 휴직자민간근무 휴직자

파견파견파견파견

공무원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 및 민간근무 휴직제53 1

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 호( 118 )에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3

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고’

되어 있고, 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의‘ ’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퇴32 2 2

직 전 년 이내에3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인가허가면허특

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

다.

위와 같이 업무관련성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재정지원 인, ,

허가 등 사전규제 검사감사 등 사후규제 또는 관리감독업무에, 종

사하던 공무원이 그러한 규제나 감독을 받는 민간업체에 취

업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직 중

같이 근무한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쳐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막고 이들의 영향으로 불공정한 공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행정관청과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민간기업은 파견대상기관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휴직 전 개별 소속부서

차원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할지라도 위 관서는 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고 파견공,



무원이 규제 등 업무담당자와 상시교류가 가능하며 복직 후,

관련 업무부서에 재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을

직접 규제 대상인 통신사업체에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년부터 표 과 같이 직접 규제2002 [ 1]

또는 감독 대상인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경

기도 성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에 서기관 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명을 민간근무휴직 사유로 파견하였다5 .

표표표표[ 1][ 1][ 1][ 1] 통신사업체 민간근무휴직자 현황통신사업체 민간근무휴직자 현황통신사업체 민간근무휴직자 현황통신사업체 민간근무휴직자 현황

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추천일 전 년 이내추천일 전 년 이내추천일 전 년 이내추천일 전 년 이내3333

근무부서현 부서명근무부서현 부서명근무부서현 부서명근무부서현 부서명( )( )( )( )
휴직기간휴직기간휴직기간휴직기간

휴직휴직휴직휴직

업체업체업체업체
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담당업무

복직 후복직 후복직 후복직 후

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

서기관 ☆☆☆
’01.2.17.

-- 정보통신정책본부( )

’03.1.3.
~

’05.12.31.

◎◎◎◎◎◎◎◎

◎◎◎◎

정보통신정책

및 국외

시장 파악IT

정보통신협력본부

서기관 ♤♤♤
’04.7.19.---

정보통신정책본부( )

’05.1.24.
~

’07.1.23.

○○○○○○○○

○○○○

국외진출전략

및 컨버전스

연구

정책홍보관리본부

서기관
’02.12.26. -

정보 전략 본부( )

’06.1.16.
~

’07.1.16.

◎◎◎◎◎◎◎◎

◎◎◎◎

정책 및IT

국외 시장IT

파악

소프트웨어진흥단

서기관 ◈◈◈

’04.6.25.-*

정보통신 협력본부( )

’06.4.26.

정보통신 협력본부( )

’07.1.22.
~

’09.1.21.

◎◎◎◎◎◎◎◎

◎◎◎◎

정책 및IT

국외 시장IT

파악

휴직 중

서기관 ▣▣▣
팀’04.6.8. ○○

팀’05.7.20. ○○

’07.2.5.
~

’09.2.4.

○○○○○○○○

○○○○

미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조사

휴직 중

규정 위반규정 위반규정 위반규정 위반2.2.2.2.
보수초과수령보수초과수령보수초과수령보수초과수령

한편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 118

호)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나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용계. 6. ‘Ⅳ

약서에 보수를 명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휴직공’ .Ⅴ

무원의 준수사항 제 조의 규정에 따르면 휴직공무원은 계약서2 ‘

에 명시된 금액 외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지침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나항. 2.Ⅵ

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연 2

회 이상 년 월 이전에는 연 회 이상(’06 12 1 ) 점검하고 매년 월1

중에 휴직공무원으로부터 민간기업 등에서 전년도에 수령한 보

수수령내역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약정된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보수액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무상태 점검결과 관련법령

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복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

록 되어 있다.32)

그런데 표 와 같이 에 파견된 서기관 의 경[ 2] ○○○ ♤♤♤

우 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액은 연간 원임에도 실제83,960,000

로는 년 원2005 89,342,630 개월 근무(11 ) 년, 2006

원을 받아 합계 원을 초과 수령128,658,610 57,077,907 33)하

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 운영지침 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

반하였는데도 년 월 말2007 10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대로 두고 있었다.

표표표표[ 2][ 2][ 2][ 2] 민간근무휴직자 보수 초과수령 현황민간근무휴직자 보수 초과수령 현황민간근무휴직자 보수 초과수령 현황민간근무휴직자 보수 초과수령 현황

금액단위 원( : )

직 급 성 명 연
도

근무회사 계약서
명시금액(A)

실수령액(B) 초과수령액
(B)-(A)

서기관 ♤♤♤

’05

♧♧♧♧♧♧♧♧♧♧♧♧

76,963,333
개월 기준(11 )

89,342,630 12,379,29712,379,29712,379,29712,379,297

’06 83,960,000
개월 기준(12 )

128,658,610 44,698,61044,698,61044,698,61044,698,610

합
계 160.923,333 218,001,240 57,077,90757,077,90757,077,90757,077,90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① 민간근무 휴직 대상 민간기업에서 통신사업체를 제외하도록 하고

민간근무휴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수를 초과 수령한②

관련자와 민간근무휴직자 근무실태 점검을 소홀히 한 관련자

에게 주의를 촉구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32)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휴, 54 4 57 2

직공무원이 채용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등 외에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당해 휴직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3) 해당 관련자는 계약서 명시금액보다 초과수령한 것은 맞으나 근무회사의

내부적인 성과금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반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 부적정반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 부적정반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 부적정반복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업무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업무를 하고 있다, .

위 법 제 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같은37

법 제 조의 제 항 위반36 3 1 행위에 대하여 구 통신위원회는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동 위반행,

위는 같은 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대69 73

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구 통신위원회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형사,

처벌의형평성을맞추기위해고발기준을마련할때에는위반행위를한

사업자의 고의 유무 이용자 피해정도 등에 따라 고발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통신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 안건을 작성할 때 형사처벌 대상 여부 및 고발기준 해당

여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구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에2000. 12. 8.

대한 고발기준 통신위원회 의결 시행( , 2001. 1. 1. )을 마련하면

서 동 기준 제 조 제 항 제 호에 고발요건을 동일한 유형의1 1 1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37 37 2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

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같은 통신사업자가 어느” 정

도 동일한 행위를 몇 차례나 위반해야 고발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결과구통신위원회사무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재재 안건을 작성하면서 년부터 년 월 말 현재2004 2007 9

까지 ○○○, △△△, □□□, ◎◎◎ 등 개 주, *****, @@@ 6

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건이나 적발하고도 반128

복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만 하였을 뿐 고발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아래 사례와 같이 등 통신사업자들이 전화, #####

정보서비스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년 이후2001 84

회에 걸쳐 이용자를 속여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였다.

사 례사 례사 례사 례< >< >< >< >
이용자에게 안내한 요금보다 많은 정보이용료를 부당하게 부과
공제시간을 초과한 서비스 이용안내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료를 부과
선불카드 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량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사례가 위 고발기준 제 조 제 항1 1 제 호3

에 규정된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

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에” 해당하는데도 고발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위 고발기준은 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36 3,

4) 위반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결과 아래 사례와 같이 사업정지

처분 같은 법 제 조( 15 ) 위반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34)에 해당하

는데도 고발 여부를 검토한 사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사 례사 례사 례사 례< >< >< >< >

○○○ 등 개통신사업자가사업정지처분에위반하여영업을한경우4
등 개사업자가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지아니하고부가통신사업을한경우!!! 84

그 결과 구 통신위원회에서 년 이후 년 월 말 현재까2001 2007 9

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례를641

조사, 심의의결하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반복하는

등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이 떨어지고 있다.

34)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호70 2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방송방송방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반복적이고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고발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통신사업자의 환급보험료 미반환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통신사업자의 환급보험료 미반환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통신사업자의 환급보험료 미반환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통신사업자의 환급보험료 미반환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할 때에는 같36 3

은 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36 5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통신사업자는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기를,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료의 일부는 이용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대신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할부대금

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을 경우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후 사업자가 대납한 부분을

제외한 이용자의 실제 납부액에 대한 환급액만큼은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 중 ○○○주식회사를 제외35)한 주식

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개 통신사, 3◎◎◎

업자는 [표 통신사업자별 보증보험료 부담 비율 과 같1] “ ”

이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할 때 할부채권에 대

한 보증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35) 최저보험료 원 만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반환할 보증보험료가(10,000 )
없음



그러면서도 단말기 할부대금 조기 상환 등의 사유로 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부분만큼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36)

그런데도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년 월 현재까지 위2007 11 3

개 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전기통신사(

업법 제 조의 의 제 호36 3 4 )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표표표표[ 1][ 1][ 1][ 1] 통신사업자별 보증보험료 부담 및 환급 비율통신사업자별 보증보험료 부담 및 환급 비율통신사업자별 보증보험료 부담 및 환급 비율통신사업자별 보증보험료 부담 및 환급 비율 예시예시예시예시( )( )( )( )

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통신사업자

납부 보증보험료납부 보증보험료납부 보증보험료납부 보증보험료

원원원원(23,000 )(23,000 )(23,000 )(23,000 )
1)1)1)1)

환급 보증보험료환급 보증보험료환급 보증보험료환급 보증보험료

원원원원(13,000 )(13,000 )(13,000 )(13,000 )2)2)2)2)

이용자 납부이용자 납부이용자 납부이용자 납부 사업자 대납사업자 대납사업자 대납사업자 대납37)37)37)37) 이용자 환급이용자 환급이용자 환급이용자 환급 사업자 반환사업자 반환사업자 반환사업자 반환

○○○ 10,000 13,000 - 13,000

□□□ 20,000 3,000 10,000 3,000

△△△ 20,000 3,000 10,000 3,000

◎◎◎ 20,000 3,000 10,000 3,000

주1) 단말기 판매가격 만 원의 경우 할부기간 개월 보증보험료율42 , 18 ,

인5.5485% 경우 보증보험료 원= 23,000 ( )①

주 이용자가 구입 후 개월 만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급금액2) 6

원 보증보험료 공제금액= 13,000 ( - )① ②

※ 공제금액 원10,000 ( )② 개월 보증보험료는 약 원: 6 7,680 월별 원( 1,280

개월* 6 )이지만 최저보험료 원을10,000 공제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개 통신사업자가 위 보증보험3

회사로부터 이용자부담분 보증보험료를 환급받고도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표 통신사업자별[ 2] “

환급보험료 미반환 금액 추정( ) 과 같이 미반환 금액이 억” 32

만 원에 이르고 있어 그만큼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고7,700

있었다.

표표표표[ 2][ 2][ 2][ 2] 통신사업자별 환급보험료 미반환 금액통신사업자별 환급보험료 미반환 금액통신사업자별 환급보험료 미반환 금액통신사업자별 환급보험료 미반환 금액 추정추정추정추정( )( )( )( )

36) 의 경우 이후 가입자에게는 환급하고 있으나 이전 가입자에2007. 1. 1.□□□
게는 환급하지 않음

37) 보증보험료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일부 금액을,
대납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보증보험사의 환급보험료 중 사업자 대납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할 의무 있음.



금액단위 백만 원( : )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 □□□□□□□□□□□□ ◎◎◎◎◎◎◎◎◎◎◎◎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미반환 금액 추정( ) 1,494 1,578 205 3,277

환급 대상기간
년2002 ~

월2007. 11

년1999 ~

월2007. 11

년2004 ~

월2007. 11
-

주) 각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로서 는 년부터 보증보험료 제도를 도입했으나, ’99 ,△△△

년 월 이전의 수납이력 정보가 없으며 는 년부터 보증보험료를 도입´02 9 2004◎◎◎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가 환급받은 보증보험료 중 이용자 부담분을◎◎◎

미반환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급받은 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시정명령하는 등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체납과징금 징수 업무 부적정체납과징금 징수 업무 부적정체납과징금 징수 업무 부적정체납과징금 징수 업무 부적정

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사무국( )에서는 정보통2005. 11. 4.

신부 회계공무원 배치임명에 관한 세칙 정보통신회계 예규 제(

호101 ) 개정시행으로 수입징수관 채권관리관 등 회계직공무, 원

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같은 해 구 정보통신부 본부로부11. 22.

터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수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를 인계받

아 같은 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따르면 구 통신37 2 5

위원회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사업폐지등건수가 년2003 건585 에서

년 월 말 현재 건으로 급증함에 따라2007 6 1,822 과징금을 부과받

은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

징금 체납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과징금 징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2007. 10. 26. 위반으로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독촉 기한 경과 이후에

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과징금이 건 천19 154,590

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납부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 내에 재산조회 압류 등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과징금이 장기간 체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현재까지 납부의무자2007. 10. 26.

의 재산을 조회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통해, 과징금을 징수

하지 않은 채 납부독촉만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별표 과징금 체납자 폐업 현황 과 같이 과징금[ ] “ ”

납부의무자인 통신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위 체납과징금 건19

중 건 총14 천 원에 대하여는112,660 사실상 과징금 징수가 불가

능해져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방송방송방송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과징금이 장기간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납부기한이 지난 과징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등 과징금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별표별표별표[ ][ ][ ][ ]

과징금 체납자 폐업 현황과징금 체납자 폐업 현황과징금 체납자 폐업 현황과징금 체납자 폐업 현황

자료 구 정보통신부 자료 재구성:

연번
징수결의

일자
납부기한

체납액
천 원( )

업체명
대표자( )

사업자

구분
비고

1 1999.10.15. 1999.11. 4. 10,000
주( )@@

(-)
별정

폐업2001. 6.30.
해산 간주2006.12.19.

2 2003. 5. 9. 2003. 5.29. 11,000
##㈜

(-)
별정 폐업2007. 4.30.

3 2003.12. 5. 2003.12.25. 1,100
$$
(-)

부가 폐업2005. 6.14.

4 2003.12. 5. 2003.12.25. 2,500
주( )%%

(-)
부가 폐업2004.10.25.

5 2004. 9.14. 2004.10. 4. 6,210
주( )&&
(-)

부가 폐업2005. 3.16.

6 2004. 9.14. 2004.10. 4. 16,470
주( )**
(-)

별정 폐업2006. 2. 6.

7 2004.12.10. 2004.12.30. 10,000
주( )○○

(-)
별정 폐업2005.11.11.

8 2005. 2. 7. 2005. 2.27. 2,550
주( )◎◎

(-)
부가 폐업2007. 7.30.

9 2005. 2. 7. 2005. 2.27. 2,850
주)◇◇

(-)
부가

폐업2006. 6. 8.
상호변경2006. 3.20.

주 정보통신( )▽▽

10 2005. 2. 7. 2005. 2.27. 1,430
주( )◆◆

(-)
부가 폐업2005.11.18.

11 2005. 3.28. 2005. 4.18. 11,000
주( □□
(-)

별정
상호변경2006. 5.26.

주( )▼▼
폐업2006.12.31.

12 2005.10.10. 2005.10.30. 19,500
■■
(-)

부가 폐업2005.12.31.

13 2006. 2.28. 2006. 3.20. 13,500
주( )△△

(-)
부가 파산2006. 8.25.

14 2006. 7.31. 2006. 8.21. 4,820
주( )▲▲

(-)
별정 폐업2007. 6.3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112,660112,660112,660112,660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합병합병합병합병 인가조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미이행인가조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미이행인가조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미이행인가조건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미이행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년 월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 제 항2002 1 13 1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주

식회사 ◇◇◇통신 간의 합병을 인가한 후 년 월 현재까지2007 12

위 합병법인이 합병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다.

위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합병15 1 64 1

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동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15 1 64 1

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사업의 정,

지가 당해 사업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에서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반기당2004 12 2007 12 1

회씩 위 ○○○로부터 받은 합병 인가조건 이행현황 보고 를 통

해 ○○○가 여전히 위 합병인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별표[ ] “○○○에 대한 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세 와”

같이 위 합병법인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통신위원회로부터 부터 사이에 회2004. 12. 29. 2007. 4. 23. 8

에 걸쳐 적게는 백만 원부터 많게는 백만 원까지 계3,832 42,600

백만 원115,432 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합



병 인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에 대해 같은 법 제 조 제15 1

항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령해야

하고,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 업무를 구 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한 경우에도 제재처분까지

일원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서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구 통신위원회에 통신사업2004. 6. 2. ‘

자에 대한 이원적 제재문제 해소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2004.

2. 27. 이후 발생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조치 안 심의의결 시 병합하여 심의 하도록 요청하였다는( ) ’

사유로 년 월부터 년 월 현재까지 통신위원회의 조2004 12 2007 12

사 및 심의 결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사례를 확인검토하여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① 년 월부터 년 월까지2004 7 2007 12 ○○○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으로 인한 위 합병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

조15 및 제 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64

적정한 조치를 하고

②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합병 인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조건이행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별표별표별표[ ][ ][ ][ ]

○○○○○○○○○○○○에 대한 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세에 대한 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세에 대한 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세에 대한 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명세

심결일자심결일자심결일자심결일자 위 반 명 세위 반 명 세위 반 명 세위 반 명 세

과 징 금과 징 금과 징 금과 징 금

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부과일자 금액금액금액금액 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납부일자

2004.12.29.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 등

2005. 1. 3. 7,500 2005. 1.24.

2005. 5. 9. ″ 2005. 5.17. 23,100 2005. 5.17.

2005. 9. 5. ″ 2005. 9.13. 9,300 2005. 9.30.

2006. 3. 6.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

2006. 3.14. 13,800 2006. 3.31.

2006. 4.17. ″ 2006. 4.21. 7,800 2006. 5.11.

2006. 6.26. 불법 보조금 지급 2006. 7. 3. 42,600 2006. 7.24.

2006.12.18.
단말기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

2006.12.27. 3,832 2007. 1.16.

2007. 4.23. 단말기 구입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 2007. 5. 2. 7,500 2007. 5.23.

계계계계 115,432115,432115,432115,432



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감 사 원

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주 의 요 구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업무 부적정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업무 부적정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업무 부적정개인정보 침해행위 규제업무 부적정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관 계 기 관 방송통신위원회

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정보통신부에서 전기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표[ 1]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접수 현황 과 같이 년부터” 2005

년2007 월 말 현재까지 한국정보보호진흥원9 (KISA)을 통하여

건의2,643 개인정보 유용행위‘ ’38)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

였다.

표표표표[ 1][ 1][ 1][ 1]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접수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접수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접수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접수 현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년년년년2006200620062006
년년년년2007200720072007

월월월월9999 현재현재현재현재( )( )( )( )
합계합계합계합계

고지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동의 없는 제 자 제공3 ’

신고 건수( )

916 917 810 2,6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 ‘

통망법 이라 한다’ )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22 31

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이전 파기, , , ,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동의획득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구 정보통신부는 시정조치 같은 법(

제 조55 제 항4 ),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 조( 67 ) 외에 형사처벌 같은 법(

제 조62 )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정통망법 제 조의 위반행위24 목적 외 이용( )와 제 조의24

2 위반행위 동의 없는 제 자 제공( 3 ) 등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

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소위 대포폰‘ 39) 개설 등 범죄행’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 침해행위 유

형 중 제 조 및 제 조의 위반행위를 개인정보 유용행위 라고 통칭24 24 2 ‘ ’
39) 대포폰( phone)大砲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 신용카드 불법거: .



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피해자는 명의도용에 의한 신용불량자,

로 등재40)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를

인지 또는 신고접수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고 법령

위반이나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확인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에서3 3

규정한 기술적 조치 예 전산 또는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 ID

등) 또는 관리적 조치 예 보호규칙 제개정 대리점 정보관리 실( : ,

태 점검 접근권열람권 제한 법령 준수 교육 등, , ) 등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는

사법처분의 대상일 뿐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 하여금 접수한 건의 개2,643

인정보 유용행위 신고 중 건9 년 건 년 건 년(2005 2 , 2006 5 , 2007

건2 )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였을 뿐41) 위

건의 신고 모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이에 따른2,643

시정조치 없이 자체 상담종결 분쟁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

원회로 이관 등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매년 개인정보 유용행위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 상위 개 업체 현[ 2] “ 5

황”에서 보듯이 동일한 통신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

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

다

래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중국으로 불법 밀반출되기도 함
40)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 주소 등 허위신고( ), 사용 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명의자를 요금체납자로 하여 신용

불량자 등재절차를 밟고 명의자는 이런 정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입음
41) 수사의뢰한 건에 대하여도 수사결과를 회신 받아 시정조치 가능 여부를9

검토하지 않았다



표표표표[ 2][ 2][ 2][ 2]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 상위 개 업체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 상위 개 업체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 상위 개 업체 현황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건수 상위 개 업체 현황5555

순위순위순위순위

년년년년2005200520052005 년년년년2006200620062006 년년년년2007200720072007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민원민원민원민원

건수건수건수건수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민원민원민원민원

건수건수건수건수
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

민원민원민원민원

건수건수건수건수

1 ◎◎◎ 116 ♤♤♤ 87 ♤♤♤ 117

2 ○○○ 62 ◎◎◎ 69 ◎◎◎ 50

3 △△△ 55 ○○○ 27 @@@ 28

4 ♤♤♤ 49 △△△ 24 △△△ 21

5 ### 42 □□□ 20 □□□ 14

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조치할 사항< >< >< >< >

특히 년간 에 대하여는 차례2005 2007 253 ,～ ♤♤♤ ◎◎◎

에 대하여는 차례 개인정보 유용행위 신고가 있었으나 이235

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기술적관리적 사항에 대한 점

검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위 두 통신업체의 경우 년부터 지속적으로 심각, 2004

한 개인정보 유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4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24

및 제 조의 등의 규정을 위반한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하24 2

여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42) 와 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사례◎◎◎ ♤♤♤

◎◎◎와 ♤♤♤은,

년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 고객 만2004 730

명을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전화 위탁판매업체에 고객주소와 연락처 등 고객정보 만TV 5,000

건을 판매하고 구입업체 등이 이를 이용하여 억 상당의 상품을1,300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눠가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게임사이트 가입이나 소액결제에 도용되어 피해자

들이 요금결제를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재

감사기간 중 확인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자료( )


